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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 분석: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김경아**･문태훈***
1)   

본 연구의 목적은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심층 면담, 문헌 자료,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의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의 성

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부규칙을 만들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마련, 둘

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 문제의 정책 의제화, 셋째, 계획 변경, 법령의 개정, 조례 제

정 등 공식적 제도화이다. 분석 결과에 바탕을 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를 기반으로 한 협상 및 중재, 합리적 보상안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 정책과정과 갈등 전개의 단계별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 주제어: 제도화, 공공갈등, 갈등관리, 갈등해소, 사례분석, 과천화훼단지

Ⅰ. 서론

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매우 빠른 속도의 도시화,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갈등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정해식 외, 2016). 이러한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 원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박준 외, 2010),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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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GDP가 약 0.2%p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사회갈등의 심화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증대

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각종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공공갈

등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

역 이해관계자의 사업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발생한다. 공공갈등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갈등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함께 갈등으

로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사회적으로 확산할 경우 사회적 분열 및 정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김강민, 2011; Hustedde et al., 2004).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정책이라고 정의하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

는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Salamon, 2002). 본 연구는 과천시 개발사

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

스테이 개발정책으로 갈등을 겪은 과천 주암지구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례는 개발사업

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고 내몰릴 위기에 처한 과천화훼단지 구성원들이 한국화훼산업진

흥협회라는 협의체를 만들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화 과정을 거치게 되

는데 이 논문은 그 과정을 분석하여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심층 면담, 문헌 자료,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의 질적 자료를 활용1)

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헌, 면담, 언론 

자료들은 최대한 다양한 시각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 노력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이론적 검토

1) 갈등과 갈등관리

갈등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 요구 등의 차이로 협상이나 조정이 불가

능한 상태에서, 대립하고 마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홍식, 1993; 정규호, 2007). 갈등은 소극

1) 문헌 자료는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계획,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와 한국화훼산업진흥
협회 정관, 관련 법률을 활용하였다. 신문 기사는 경기신문, 경기일보, 뉴시스, 이코노미조선, 중부일보, 환
경일보,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터넷 자료는 관계자 블로그 및 화건협 공식 SNS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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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립으로 나타나거나, 적극적인 충돌로 나타나게 된다(Minnery, 1985). 이러한 갈등은 개

인 간, 집단 간 혹은 국가 간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Pondy, 1967). 일반적으로 갈등은 세 가지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갈등 주체이다. 

갈등은 일방적일 수 없으며, 둘 이상의 당사자를 전제한다. 둘째, 갈등 주체 간 양립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한 차이 인식(Perception)이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인식

하지 않으면, 갈등은 야기되지 않기 때문이다(March and Simon, 1958; Sharpe, 1973). 셋째, 갈

등 주체 간 상호작용이다. 갈등은 갈등 주체들의 행위 때문에 동태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 주체 간 조정, 협상, 타협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강인호 

외, 2005).

갈등은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갈등의 역기능은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

하면, 당사자들의 통합을 파괴하고, 적대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체 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하고 굳어질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갈등의 순기능으로 Deutch(1973)

는 갈등을 장기화하는 상태를 막아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여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갈등 주체 간 갈등 조정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이는 사회발달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 주체 간 대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타협과 협상 문화를 정착

시키고 당사자 간 불신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주재복 외, 

2005). 

갈등관리는 갈등을 예방, 해소,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관리는 사전적 관리방안과 사

후적 관리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갈등의 사전적 관리방안은 갈등의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서,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제도와 규칙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갈등의 사후적 관리방안은 갈

등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후적 관리를 위한 대응 전략으로는 협상, 

위협과 처벌, 설득, 보상, 갈등 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마련, 동맹구조 형성, 공식적인 합의안 채

택, 갈등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및 규칙 마련 등이 갈등상황에 따라 사용된다. 따라서 공

공갈등의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스템의 개발, 즉 제도화가 필요

하다(박호숙, 1994; 안성민 1999; 이현주, 2005; 황용헌, 2007).

2) 갈등관리와 제도화

제도(Institution)란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문화적 규칙의 총합체이며, 사회적 행위에 ‘일반

화된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제도는 비공식적 제도와 공

식적 제도로 나눌 수 있다. 비공식적 제도는 관습, 전통, 습관 등을 의미하고 공식적 제도는 성

문화된 법률 또는 규칙과 이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는 조직2)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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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ization)의 정의와 범주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우선, 대다수 학자는 조직의 목

표 확립, 공식적인 제도가 형성되고 관례화되어 일관적이고 지속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김정인, 2018; 신상숙, 2008; 한세억, 2000; 한세억･진상기. 2019; Meyer and Rowan, 

1977; kriesi et al., 1992). 일부 학자는 사회문화적 규칙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 또는 수용되는 

과정으로(정명은･장용식, 2013; 최선규, 2019) 정의하였다. 이 외에 박광덕(2018)은 사회적 질

서가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종익 외(2018)는 조직과 체계에 영속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리하면, 제도화는 조직의 공식적인 제도가 형성되거나 사회적

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로서 일관적인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화의 과정은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김정인, 2018; 박광덕, 2018; 이종익 외, 2018). 첫

째, 공동의 목표를 형성하여 조직의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둘째, 공동의 목

표를 위한 규범을 정하고 이를 도입하는 단계이다. 규범을 통하여 조직의 행동을 제한하고 강

제화할 수 있다. 셋째, 도입된 규범을 조직 내의 행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고착화

하는 과정이다. 넷째, 규범이 조직을 벗어나 다른 조직 구성원에게 확산되고, 공적 제도를 통하

여 규범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단계이다. 공적 제도는 입법화를 의미하며, 규범이 사회적으로 

정착되고 안정화된다.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은 각 이해관계자의 선호나 가치, 목적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상대적 위치나 영향력 등에 의해 전개되거나, 외부환경과 행위자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최선규, 2019). 더불어 안정된 제도라도 외부환경에 의해 변화가 

발생하면 새로운 제도가 기존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 

갈등관리가 제도화되면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조절되고 패턴화되어 갈등의 

발전 방향이나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갈등의 제도화는 갈등을 합법적인 

수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이 규범과 

특정한 틀을 통한 제도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인 에너

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법령과 규칙의 제정, 담당 기관의 

설치, 조직 간 협력 등이 있다(송운석, 1996).

2. 공공갈등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공공갈등이란 공공사업 및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집단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유규상, 2014; 홍성만･김광구, 2008; Cambell, 1984). 공공갈등은 갈

2) 이때, 조직은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조직은 의회, 대통령, 법원, 정부 부처
와 정당이 속한다. 비공식적 조직은 공동체 집단, 투표 연합, 정책 네트워크 등이 속하며 공식적인 조직보다
는 규범이 느슨하다는 특징이 있다(박광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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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에 따라 행정, 재정, 개발 분야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

은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등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이 복잡하고, 불확

실하므로 갈등 주체 간 합의의 준거를 만들기가 어렵다. 개발사업이 미치는 결과에 대한 관계

성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가치(Value)와 사실(Fact)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강래･문태훈, 2012). 그리고 갈등은 지식과 정보, 의사결정 권한, 자원 동원 능력에 따라 차

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토지이용, 기반시설, 행

정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얽혀 있다는 특징이 있다(이미홍･김두환, 2007).

개발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로는 갈등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와 갈등의 해

소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갈등의 영향요인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 이해관계자의 참

여 부재, 경제적 보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체계적인 행정 절차와 사업의 진행에 대한 공

개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김광구 

외, 2015; 홍성만, 2018; Elliott and Hanke, 2003; Opeskin, 1991). 이와 함께, 갈등은 갈등 문제

와 관련이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강인호 외, 2005; 

Zimmerman, 1988),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갈등의 형성 근본적인 

요인은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합의의 부재이다(임정빈, 2013). 따라서 사업 시

행 초기 단계부터 합의를 통하여 공공갈등의 예방과 갈등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정

원준, 2015; 유재붕･주상현, 2016). 셋째, 경제적 보상 문제이다. 개발사업을 실행할 때, 재산권

의 제약과 피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이주민 발생 등은 주민들의 거부반응을 일

으킨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무상의 보상지원이 진행되어야 한다(김승일, 2011; 박

인수･박수일, 2018; 이병일･정진욱, 2015).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 연구는 다양하며, 주로 사례분

석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를 갈등 발생 전후와 갈등의 진행단계에 따른 제도화 요

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갈등해소 제도화 요소를 중심으로 본 사례연구 정리

구분 갈등 발생사례 갈등 발생 후 심화 이전 단계 갈등 심화 이후 단계 갈등 해소(결과)

사업
선정

김길수
(2004)

전북 부안 방폐장 
유치 사례

• 협의회 구성<비공식적 제도화>
• 주민 투표 도입<공식적 제도화>

투표 통해 지역 
결정

채경석
(2009)

방폐장 유치
사례

갈등 심화 예방 사례
• 중･저준위 방사 폐기물법 

유치 피해에 대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실시<공식적 제도화>

• 주민 투표 통하여 경주시 

방폐장 유치 확정, 
특별법을 통한 

지원



9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제1호(2020년 4월)

확정<공식적 제도화>

유재붕, 
주상현
(2016)

강릉 구정 골프장 
건설 사례

• 협의회 구성<비공식적 제도화>
• 민간전문가 참여 도지사 직속 

위원회 구성<비공식적 제도화>
• 조사 및 회의 결과를 통해 

사업자에게 대안 사업 유도
<비공식적 제도화>

관광 휴양
사업으로 강릉 

복합단지 
지구계획 수립

사업
진행

임정빈, 
장우영
(2004)

청주-청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례

도지사의 개입
- 도차원의 추가지원과 보상 약속
- 청주시와 청원군의 이견 조정
<비공식적 제도화>

• 협의회 조성<비공식적 제도화>
•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교육 

진행<비공식적 제도화>

조례 제정
공사 개시

강성철, 
문경주
(2005)

부산-대구
위천공단 조성 

사례

갈등 심화 예방 사례
• 낙동강 수질 개선/위천공단 

대책위원회 구성 및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 구성
<비공식적 제도화>

• 낙동강 수계 물관리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식적 제도화>

낙동강 특별법 
제정

주재복 
외

(2005)

청계산 
서울추모공원 

건립 사례

•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 우호관계 
형성<비공식적 제도화>

서초구청장 수용 
의사
표명

제천시- 영월군 
간 취수장 건립 

사례

• 영월군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제천시와 
단양군에 요청<비공식적 제도화>

환경부의 지원 
약속, 

영월군이 제안한 
계획 발표

이경환,
안건혁
(2007)
정규호
(2007)
마강래, 
문태훈
(2012)

시화 간척지 
개발사례

•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민관협의회 
구성<비공식적 제도화>

합의
(계획안 재검토 

결정)

윤종한
(2013)

충청남도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사례

• 충청남도는 합동 현장답사, 
주민토론회, 및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 협의회 마련
<비공식적 제도화>

• 차량이 다니지 않는 생태탐방로 
대안 제시<비공식적 제도화>

생태탐방로 
대안을 

충청남도가 수용 
및 사업시행

김정일, 
주상현
(2014)

345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례

갈등 심화 예방 사례
• 한국전력 주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현장답사 진행 

지역 선정
(공사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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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태훈 외(2019)

<표 1>의 기존 사례연구를 보면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도출한 관련 연구는 사업 

시행 이전 또는 사업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다루고 있으며, 갈등의 심화를 예방

하거나, 심화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도출한 연구로 구분된다.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의 발생은 사업 시행 이전의 경우 핌피현상과 님비 현상이 주요 원인

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이 심화되는 갈등의 주된 원인은 환경파괴 문제,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

는 소음, 공해 등의 주민 피해 및 주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 실행으로 인한 주민 반대로 분석되

었다.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한 연구는 주로 갈등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다룬 연

구(강성철･문경주, 2005; 김정일･주상현, 2014; 채경석, 2009)와 갈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

도화 방안을 다룬 연구로 나누어진다(김경아･문태훈, 2019; 김길수, 2004; 마강래･문태훈, 

2012; 유재붕･주상현, 2016; 윤종한 2013; 윤종설, 2018; 이경환･안건혁, 2007; 임정빈･장우영, 

2004; 정규호, 2007; 주재복 외, 2005). 갈등 심화를 예방한 사례의 경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

하여 주민들의 사업 필요성 인지, 협의회 구성, 갈등 조사단 구성 등의 비공식적 제도화를 통하

여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끌어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 보상방안 마련, 법률 제정 등의 공

식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갈등 심화를 방지하였다. 심화된 갈등을 해소한 사례를 보면 이

해관계자들의 대화를 통한 이견 해소와 갈등 완화를 위한 위원회 또는 협의회 마련, 사업에 대

한 충분한 이해, 제3자의 개입을 통한 갈등 조정, 대안 사업 마련 등의 비공식적 제도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주민감사 실행, 조례제정, 법률 제정, 지구

계획 수립과 같은 공식적 제도를 통하여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명문화하고,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면 갈등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사업

(주민대표, 지자체, 
갈등조정전문가 등 참여)
<비공식적 제도화>

윤종설
(2018)

울진 신화리 원전 
건설 사례

주민 대책위원회가 국민대통합 
위원회에 조정 신청
-12차례에 걸쳐 정책결정 실시
<비공식적 제도화>

합의안 기본규칙 
마련

송산토취장 조성 
사례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 학습 및 
의견수렴<비공식적 제도화>

합의

김경아, 
문태훈
(2019)

과천 뉴스테이 
개발사례

민관위원회 구성
<비공식적 제도화>

뉴스테이 개발계획에 과천화훼인들을 
위한 화훼종합센터 건립계획 포함
<공식적 제도화>

뉴스테이 
지구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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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 초기부터 사업 과정에 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통하여 상호 간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할 필요

가 있다(김길수, 2004; 채경석, 2009). 둘째, 갈등 해소를 위하여 갈등 주체의 요구사항을 파악

하고 대화 경로를 확보하여 타협을 통한 갈등 해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서휘석･류지

원, 2009; 주상현, 2011).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갈등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김경아･문태훈, 2019; 주재복 외, 2005). 셋째, 중재자를 통

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중재자는 갈등관리 기구 또는 갈등 조정인과 같

은 갈등관리 전문가를 통하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

다(김정일･주상현, 2014). 넷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이 필요하다. 경제적 보상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김길수, 2004), 개발사업에 따른 

불편에 대한 보상 수준을 반영하는 보상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임정빈･장우영, 2004). 마지막

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제도적 장치는 이상의 사례들

에서 보이는 것처럼 갈등이 전개되는 단계별로 사업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설명회와 토론

회의 개최, 갈등 주체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장치, 갈등관리 전문가 등 중재자를 통한 협상,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갈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 법률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갈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세부적인 규칙 제정이 필요하며, 갈등관

리방안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무화해야 한다(김정일･주상현, 

2014; 채경석, 2009). 

공공갈등을 다룬 연구들은 갈등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분석하는 상당수의 기존연구가 각 사업을 둘러

싼 전반적인 갈등, 즉 갈등의 핵심 쟁점, 발생원인, 그리고 갈등관리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업단계별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

다. 본 연구는 과천화훼단지를 대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협의체3)의 제도화 과정을 

사업단계별, 갈등단계별로 살펴보고, 단계별 갈등관리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기

존연구와 차별화된다.4) 다음은 뉴스테이 개발사업5)에 따른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이 

3) 협의체는 어떠한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서로 의논하기 위해 여는 모임을 의미한다. 지역협의체는 특정 
지역 내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관련 문제를 놓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4) 과천화훼단지를 대상으로 한 김경아･문태훈(2019)의 연구는 뉴스테이 개발에 따른 지역공동체(과천화훼종
합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의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특성 분석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본 이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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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한다. 

Ⅲ. 과천화훼단지 개발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 분석

본 연구는 과천화훼단지 개발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 문헌 자료,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하였다. 제도화 과정은 <표 2>에 제시한 

주요 질문을 이용하며, 주요 질문은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정책과정-

문제의 발생, 정책의제, 정책결정, 정책집행, 평가와 환류-에 따라 제도화의 과정과 내용, 결과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제도화 단계별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표 2> 과천화훼단지 개발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단계별 주요 연구질문

제도화 단계 주요질문

문제와 갈등발생 
(1단계)

• 개발사업의 문제, 갈등의 내용은? 
• 화훼단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은 어떻게 결성되었나?
• 화건협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정책의제(2단계)
•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정책 의제화-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 중앙정부, 공공조직(LH)

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시, 의회, 중앙정부, 공공조직(LH)에서 정책개입 결정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

정책결정(3단계)
• 시, 중앙정부, LH에서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 정책 결정에서 제도화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정책집행/평가(4단계)
• 정책의 집행은 갈등 없이 잘 이행되었는가?
• 집행상의 갈등요인은 무엇이며 갈등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 정책 집행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는 어느 정도나 마련되었는가?

제도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유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1단계는 갈등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뉴스테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과천화훼단지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회문제로서 갈등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2단계

는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갈등발생 단계에서 형성된 공감대로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화훼협의회가 구성되고 이 협의체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 문제로서 인지하고 결정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정책결정 단계로 거론된 정책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고안하여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다. 4단계는 정책집행과 평가단계이

5)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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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집행 단계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리고 평가단계는 정책집행이 원래 해

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또는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

가를 평가하고, 정책 집행상의 여러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문태훈 외, 2017). 

1. 과천화훼단지 갈등과 제도화 과정

과천화훼단지 개발사업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과천화훼단지 갈등과 제도화 과정

시기 제도화 과정

갈등 발생
(1단계)

2016.1.14 과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정

2016.1.26 과천화훼인 과천화훼산업 대책 협의회 결성, 과천시청에서 개발사업 대책 호소

2016.3.7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화건협) 공식 출범

2016.3.30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의 미래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과천시민회관 소극장)

2016.5.11
과천시청에서 과천시 의원 간담회 개최
-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 등 화훼농민의 현안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 합의

2016.6.29 국토부, 과천 뉴스테이 지구지정

2016.8.31
과천 화훼업 종사자 과천시청 앞 항의집회 시행
- 개발 주체인 LH에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조성원가의 70% 분양, 수의계약 요구

2016.9.7
LH가 요구 수용 불가 입장 발표 및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화건협) 과천 화훼
집하장 앞 집회시행 및 사업 전면 반대 발표

정책
의제설정
(2단계)

2016.11.1 과천시의회, LH에 과천화훼산업 활성화 대책 촉구

2016.11.20 과천시의회, 화훼산업의 위기와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7.2.15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2017.7.16 과천 뉴스테이 주민대책 위원회 화건협 지지 발표

2017.12 과천 신창현 의원,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원가 공급 추진방안 제시

2017.11.16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 출범

2018.3.6 과천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 3명을 만나 화훼종합센터 건립 요구

2018.6.19
국토교통부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안 고시
- 화훼종합센터 건립계획 일부 포함

2018.7 과천시장 간담회 진행(과천시청 상황실)

2018.07.29 과천시의회,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2018.08.29 화건협 LH 오리사옥에서 뉴스테이 반대 집회시행

정책 결정
(3단계)

2018.9.13 과천시, 전문가, LH, 화훼인 구성 과천화훼산업 민관위원회 구성

2018.12.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하여 LH가 직접 화훼유통복합센터를 건립･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리츠, 민간개발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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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발생

과천화훼단지의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가? 과천화훼단지와 정부와의 갈등의 발생은 주거복지 명분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으

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2016년 1월부터 논의된 과천 뉴스테이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용 토지의 

80%가 화훼산업과 관련된 부지로 계획되어 과천화훼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이하 LH)와 갈등이 발생하였다.6) 뉴스테이법에 따른 개발 절차대로 진

행될 경우 입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과천화훼인들의 다수는 재정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

다(김경아･문태훈, 2019). 뉴스테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외곽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운송비

용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주거기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

게 되었다(이코노미 조선, 2016년 1월 25일자).

“과천화훼단지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자는 “사업장과 거주지가 한꺼번에 없어지

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H가 2020년을 아파트 입주일로 정했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 기간

을 고려하면 영업 기간은 앞으로 길어야 2~3년 정도다. 화훼단지의 한 사업자는 “힘없는 사

람들은 어차피 쫓겨나는 수밖에 없다”라면서 “나 같은 사람들은 다들 죽을 맛”이라고 한탄

했다. 이곳에 32년째 거주 중인 한 화훼업자는 “집도 일터도 잃게 됐다”라며 “그저 꿈이라고 

믿고 싶다”라고 했다. 일부 과천화훼단지 업자들은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조직적으로 반대

할 태세다. 한 업자는 이주 계획을 묻는 말에 “이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면서 “시위할 사

람을 뽑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코노미조선, 2016년 1월 25일자, “뉴스테이에 짓밟힌 과천

화훼단지…‘집도 일터도 잃어’”)

6) 과천화훼단지(과천화훼집하장)는 1988년 출범하여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과천화훼단지 내 화훼집하장
은 80여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훼집하장 주변 30여 호의 화훼 R&D 업체, 280여 호의 화훼 유통업체, 
200여 호의 화훼 생산 농가가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김경아･문태훈, 2019).

2019.3 LH 화훼농가 피해 대책의 목적으로 화훼종합센터의 타당성 ･ 사업성 용역 착수

2019.4.3 화훼산업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과천 화훼농가 생존권 확보를 대책 요구

2019.4 과천시의회, 화훼종합센터 부지 이전 반대 및 원안 추진 요구

2019.5.16 LH가 화훼종합센터 직접 건립 및 운영방안 및 주민 재정착 방안 위한 용역 발주

2019.6.20
화훼산업비상대책위원회, 과천시, LH ‘과천시 화훼유통복합센터 타당성 검토 및 사업전략 수
립용역’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2019.9.24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정책
집행/평가
(4단계)

2019.11.22 과천 주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 보상 착수

2020.1.17 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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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화훼인들은 2016년 3월 7일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이하 화건협)를 결

성하였다. 화건협은 과천화훼인들의 재정착과 과천화훼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화훼생산자, 화훼유통인, 화훼경영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이며, 과

천화훼협회,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과천화훼경영체컨소시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7)

“과천시에서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무산된 이후 화훼인들은 화훼종합센터 건립

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였다.8) 화건협은 뉴스테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 생존권에 

대한 문제에 따라서 빠르게 결성되었다. 초기 화건협은 뉴스테이 정책 발표 이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비상대책위’라는 이름의 소모임으로 1달 정도 활동한 이후 화건협으로 공식 활

동을 하게 되었다. 활동 과정에서 간담회, 공청회, 시위 등을 통하여 화훼유통센터 건립을 

요구할 때에는 집하장의 회원들이 속해있는 화훼유통협동조합 회원들이 나서서 같이 활동

하였다. 화훼유통협동조합의 회원들이 당시 화건협 구성원 중 8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화훼진흥협회 이사, 2020.03.07.).

화건협은 과천화훼인 모두를 재정착 시키기 위하여 “과천시 화훼집하장과 화훼생산자 등이 

운영 주체가 되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중부일보, 2016년 3월 30일자), 화훼종

합센터 건립부지 2만2600㎡ 확보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뉴스테이 개발사업은 일반

인들의 주거 혜택을 목적으로 하며, 화훼인들의 주장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화훼인들

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뉴스테이 개발 발표 이후 화훼인들이 화훼종합센터 건설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LH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 법)에서 정한 사업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화훼종합센터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태도였다.”(LH 담당자, 2020.04.10.).

2) 과천화훼협의 제도화와 대응

제도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제도

7) 화건협에는 대부분 화훼인이 속해있으며,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건
협의 활동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화훼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들의 리더들에 의
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8) 화훼종합센터 설립을 위한 움직임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 과천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화
훼단지를 조성하여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당시 과천시에서 국비 또는 민간사업자(삼성 
플로리움 컨소시엄)를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후 뉴스테이 개발정책 발표에 따라 화훼인들이 내몰릴 위기에 처하자 화훼종합센터 건설의 필요성이 증가
하게 되었다(과천시 시의원 인터뷰,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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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차원에서 제도화 과정을 거친 

결과로 제기된 공공갈등 문제가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제도화되어 갔는

지를 보는 것이다. 우선 “뉴스테이”라는 개발정책으로 발생한 과천화훼인들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제도화 노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화건협의 주요 활동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화건협의 법인 설립을 위한 전문가 참여 

회의,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추진이다. 화건협은 화훼단지 실

태조사, 사업화를 위한 조건 확보(토지공급가격, 면적, 용도 등)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화훼종합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건협은 화훼종합센터 사업부지 내에 공원, 주차장, 다

목적 지원시설 조성에 대한 LH 측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추후 과천시로 관리가 전환될 경우 민

관합동 관리방안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다. 둘째, 뉴스테이 개발에 대한 이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판매장과 창고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재입주를 위한 이전방안 

수립 및 추진, 유형별(화훼집하장, 화훼생산업, 전문화훼경영체 등) 재입주를 높일 수 있는 “추

진방안”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셋째, 화훼단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

적 현안을 의제로 설정하여 논의하였다.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건협이 건

설되었으며, 3개의 내부 조직은 각각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3가지 활동을 

위하여 화건협은 과천시, LH, 국토부 등에 지속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화건협은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정관으로 만들어 대표,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정기회의, 회비 

등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정기회의는 화건협의 한 주간의 진행 상황 공

유 및 화훼인 재정착 방안, 화훼종합센터 건립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예산확보를 위한 명분확

보가 주요 목적이다. 

“정기회의는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LH 및 과천시에 요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다. 정기회의에서는 화훼종합센터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마련

을 위한 관계자 회의, 자문회의, 관련 자료 공유, 사업성 분석 등을 위한 스터디 등을 진행하

였다. 정기회의는 화건협 회원뿐만 아니라 과천시 산업경제과 과장, 팀장 외 구성원들이 참

여하였다. 화훼산업은 과천시의 특화산업 중 하나로서 산업경제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 산업경제과는 화훼종합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화건협의 활동에 같이 참여

하여 시의 계획과 정책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정기회의는 필요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경기도･국토부･LH 등 관련 담당자, 관련 전문가, 자문가 등이 참여하였다.”(화훼진

흥협회 이사, 2020.03.07.).

화건협은 정기회의 이외에 비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화건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뿐

만 아니라 정기총회를 통하여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하였다.9) 이외에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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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은 국토부 및 과천시에 건의서 제출, 국회 공청회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하여 개발사업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 공사 기간 대체부지 확보, 지

구지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화건협의 이러한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화

건협의 정관10)을 통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제도화하고 있었고, 회의를 정기회의와 비정기

회의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정기총회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있었으며, 대안으

로 제시할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화건협 회의에 과천시 공무원을 같이 참여시키고 있었다

는 점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화건협의 뉴스테이 개발정책에 대

한 대응은 시청, 시의회,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으면서 조직적이고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개발사업에 따라 화훼인들의 생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훼종합센터가 필요

하다고 과천시에 요구를 많이 하였다. 시에서는 화훼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LH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거나, 화훼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마련 등의 노력을 하였다.”(과천시 공무원, 2020.04.13.).

그러나, 2016년 6월 29일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확정되고, 화훼종합센터 건립계획은 뉴스테

이 사업의 일부로 축소 편입되었다. LH는 관련 법상 화훼종합센터는 판매시설, 유통시설, 자족 

시설 및 시장용지 등 공급 용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가격 공급이 원칙이므

로,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화건협은 조성원가 이

하 부지 공급 방식으로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하지 않으면, 뉴스테이 추진에 대한 전면 반대 투

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화훼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문제해결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화건

협의 반대 활동에 동참하여 과천 지역 주민은 화훼인들을 위한 사전 협의를 촉구하였다. 

“지역 주민들도 LH가 지금처럼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뉴스테이 반대 집회 등을 

열어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을보이는 등 지역사업 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중부일보, 

2016년 10월 14일자, “과천 화건협･토지주 “과천 주암뉴스테이 반대” 입장 선회”).

2016년 10월 25일 화건협은 과천시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22,000평 규모 이상의 화훼

9) 이 외에도 화건협 조직 중 하나인 화훼유통협동조합도 정기회의 및 비정기회의를 통하여 화훼종합센터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마련하였다. 화건협 구성원들이 진행하는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사회를 통하여 조합원
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연 1회 정기총회를 통하여 사업을 되돌아보고 향후 1년간의 사업 방향을 결정한다
(김경아･문태훈, 2019).

10) 정관에는 사업을 정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임원과 이사회, 회계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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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센터 부지확보, 화훼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및 조성원가 70% 이하 공급, 화훼종합센터 입주 

예정자를 위한 임시 재정착 부지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하였다. 지역사회 내 LH의 일

방적인 사업추진 반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지지 및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과천시의회는 뉴스

테이 계획에 대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였으며, LH에 해당 정책 목표가 수용되지 않으면 사업 자

체를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천시 이홍천 의장은 “화건협과 LH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천시의 행정지원 및 업무 협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경기신문, 2016). 

이 외에도 화건협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LH, 국토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회의, 화건협 내부의 지속적인 회의11)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3) 정책의제로의 발전

사회문제는 정부가 해결을 위한 개입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의제로 발전한다. 그러면 과천화

훼단지 갈등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정책의제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지속적인 화건협의 활동에 따라 2017년 7월 16일 과천 뉴스테이 주민대책위원회는 화건협

의 지지를 발표하였으며, 신창현 국회의원은 화건협의 요구사항을 과천시에 협조를 요청하면

서 이 문제를 정책의제화시킨다 

“과천시 뉴스테이 사업지역에 들어설 화훼센터를 화훼농가들에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안

이 제시됐다. … 신창현 의원은 “민간 경쟁입찰로 가면 비싼 분양가 때문에 과천시 화훼 농

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과천시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일보, 2017년 12월 8일자, “신창현 의원, ‘주암지구 

화훼센터’ 조성원가에 공급 추진”).

2017년 12월 LH는 “과천시가 시장용지12)로 공급하는 경우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화훼농가에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과천시와 화훼인들이 지속해서 LH에 조성 원가에 공급받을 수 있는 부지를 요청함에 따라 

LH는 원하면 부지를 시에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시에서 매각을 따로 하여 화훼종합센터를 

11) 2016년 11월 18일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의 미래에 대한 정책토론회 실시, 2017년 2월 15일 과천화훼종
합센터 건립을 위한 국회 공청회 실시, 2017년 8월 26일 과천시장과의 간담회, 수요 정기회의 진행, 화건
협 정기총회 및 정기회의, 화건협 내 조직 자체 모임을 지속해서 실시하였다.

12) 시장용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시행
자로부터 공급받은 개발 용지를 매각할 수 있으며, 용지의 매각가격 및 방법 등 매각 기준은 시장이 용지
공급 지침을 수립하여 정할 수 있는 용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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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LH 담당자, 2020.04.10.).

더불어 화건협은 과천시장, 지역구 시의원, 지역 관계자 등을 만나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

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과천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은 뉴스테이 개발을 주도하는 국

토부, LH,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협력하여 화훼종합센터 건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였

다. 과천시의 정책의제가 중앙정부의 정책 의제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뉴스테이 사업에 따라서 화훼인들이 생업기반을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고, 

과천시는 지자체 또는 LH, 국토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민간사업은 감

정평가를 거쳐서 토지를 공급해야 하고, 민간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높은 가격에 분양

할 것이기 때문에 화훼인들이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익성을 가진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토지를 싼값에 화훼인들에게 되팔 수 있다. 이와 함께 과천화훼단지

가 비포장도로, 비닐하우스로 조성이 되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에 과천시는 현대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화훼종합센터 추진을 위해서는 과천시, LH, 국

토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과천시 시의원, 2020.04.12.).

2018년 3월 과천시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교섭 및 완화의 조

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화건협은 LH, 국토부, 과천시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하였다. 화건협

의 노력에 따라 과천시는 정부에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에 정부는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6일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 3명과 만나 화

훼종합센터 건립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천시가 요구하는 지역 현

안 사항은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환경일보, 2018년 

3월 7일자, “신계용 과천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다”).

또한, 화건협은 지속해서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화훼특구 면적 확대 및 공급가격, 공급

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LH 및 국토부에 전달하였다. 

4) 정책결정과 제도화

정책 의제화된 문제는 일련의 결정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과천시, 국토부, 

LH에서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정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제도화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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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들이었는가?

화건협, 과천시, 과천시민들의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노력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19

일 지구계획 승인안에 화훼종합센터 건립계획을 포함했다. 지구계획 승인안에는 화훼부지를 

시에서 따로 매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리고 화훼부지 내에 화훼종합센터 건립이 가능하

도록 ‘자족시설’로 용도 제한을 완화하였다. 

하지만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화건협의 요구가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다. 2018년 7월 29

일 과천시의회는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화건협 또한 반대 집회 및 공청회

를 통하여 개발사업을 정부와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검토 및 화훼종합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과천시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화훼특구 지정과 화훼종합센터 건

립에 대한 예산편성을 약속하였다. 

화건협은 향후 뉴스테이 개발사업에 대하여 과천시, LH, 화훼인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의

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발방식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화건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8년 9월 13일 LH, 전문가, 과천시

와 함께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논의하기 위하여 “화훼산업 민관위원회(민관위원회)”를 형성하

였다. 민관위원회는 LH와 전문가, 과천화훼인과 거주민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이

해관계자들의 뉴스테이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

“민관위원회의 목표는 뉴스테이 개발과 화훼종합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관위원회는 외곽지역에서 화훼배달업체를 하는 화훼인들을 포함하여 화훼

농가, 화훼경영체, 화훼집하장 등 과천화훼단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 민관위

원회 참여를 통하여 화훼인들은 갈등을 해결하고, 협의하여 공동의 요구를 모색하고자 한

다.”(화건협 이사, 2018. 11. 02).

결국, 국토부, LH, 과천시, 화건협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LH가 화훼인들의 재정착을 위해 화

훼종합센터를 직접 짓기로 한다. 이는 LH가 주택 외의 건축물을 짓는 최초 사례이다. 이에 따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 법)을 개정하여 LH가 직접 화훼종합센터를 건립･운영하는 방

안을 포함해 리츠, 민간개발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LH 법이 2018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LH가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개입하게 되었다. 개정

된 사항이 원주민 재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주택 관련 부속건물에서 나아가 일반건축

물까지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LH 담당자, 2020.04.10.).

“3기 신도시가 발표되어 뉴스테이 계획이 편입된 이후 LH, 과천시, 경기도는 화훼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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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LH가 LH 주도로 화훼센터를 짓

겠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LH가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과천시 시의원, 2020.04.12.).

개정된 LH법은 주택 이외의 공익사업을 최초로 명시하여, 과천화훼인들의 재정착･창업 지

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 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법 개정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청년･여

성･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축물을 공공에서 건

설 및 운영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3의2.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 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8. 12. 31., 일

부개정).”

하지만, LH가 화훼종합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훼인들과 LH와의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LH는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관한 기본구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

훼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화훼인, 과천시, LH 관계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LH가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당시 LH와 화훼인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

았던 상태였다. 특히, 2018년 12월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상황에서 화훼인들의 여론은 나

쁜 상황이었다. 2019년 3월에 주민대표 10명과 LH 관계자가 만나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지

원해준다고 하였을 때, 주민들은 3기 신도시의 추진을 위하여 동의만 받고 건설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상황에서 LH는 화훼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훼인들이 원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 및 진행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그리고 원활한 기본구상안을 

만들기 위하여 화훼관계자(유통, 생산, 경영체 등) 및 과천시 관계자 10명, LH 관계자 5명, 

외부 전문가 5명의 총 20명의 ‘화훼종합센터 건립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LH 담당

자, 2020.04.10.).

LH는 화훼종합센터 건립이 필요한 것인지,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하게 된다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지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건협은 자문회의에서 화훼인

들의 단일화된 의견을 제시하고,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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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건협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

할을 하였다. 화건협은 생산자, 유통자, 경영체의 단일화된 의견을 제시하여,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화훼종합센터 건립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화건협

은 2~3천만 원을 각출하여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용역 결과를 

제시하면서 화훼종합센터 건립 구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화훼종합센터 건립 필요성을 

LH에 주장하였다.”(과천시 시의원, 2020.04.12.).

“자문회의에서 나아가 화훼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화

훼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화훼인들은 자체적

으로 토론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 외 센터의 규모, 부지 위치, 매장당 규모는 전부 화훼인

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였다.”(LH 담당자, 2020.04.10.).

그러나 기본구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를 놓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화건협은 공공 

주도의 개발방식을 주장했지만, 일부 화훼인이 속한 “과천화훼종합센터 건설조합(이하 건설조

합)”은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맡기기를 원했기 때문이다(서울신문, 2019).

“자문위원회의 일부는 건설조합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처음에 공공주도 

개발을 격렬하게 반대하며 민간주도 사업을 주장하였다. 건설조합은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건설조합에는 화훼인들 일부가 속해있었으나 투

자자들이 주된 사람이다. 특히,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실제로 과천화훼단지 종사자

들이 아니었으며, 건설조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였다. 용역 설문조사 결과13) 중 20% 정도

가 공공주도 개발에 반대하였는데, 건설조합 구성원들이었다.”(LH 담당자, 2020.04.10.).

건설조합은 개발 권한을 위임받고,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LH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화훼

인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건협은 과천시의원 및 LH에 공공 주도의 개

발로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건설조합은 민간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에 화훼단지를 위한 사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다. 화건협은 화훼종합센터의 설립 및 행정지원 등의 지자체 및 LH의 참여가 없는 민간개발

은 사업성 문제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 원주민 재정착이 불가하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화훼

종합센터는 수익 창출이 아니라 화훼인들의 재정착에 목적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화훼

진흥협회 이사, 2020.03.07).

13) 설문조사는 총 460명을 대상으로 1:1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83~85% 정도가 화훼종합센
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80% 이상은 공공주도 개발에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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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건설조합의 민간주도 개발에 동의하지 않았다. LH는 의견 불일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안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하였는데 건

설조합은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한다. 

“건설조합은 수익을 목표로 하므로 화훼종합센터 건설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상업건물을 짓

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화훼종합센터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3층으로 작게 짓고, 그 옆

에 최대한 높은 건물을 지어서 업무용으로 분양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였다. 과천시는 건설조합의 민간주도 사업방식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화건협의 의견에 

동의하여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을 고수하였다.”(과천시 시의원, 2020.04.12.).

“당시 회의의 80% 이상이 공공 주도 개발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조합의 요구는 소

수의 의견이었다. LH 또한 화건협의 의견에 동의하여 화훼종합센터를 LH가 주도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만장일치제 규칙에 따라 건설조합은 이해관계가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으로 민간주도 개발방식이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과반수 의견에 동의하여 공공주도 개발방

식을 도출하게 되었다.”(LH 담당자, 2020.04.10.).

만장일치를 통하여 공공 주도의 개발방식으로 화훼종합센터 건립의 방향이 결정되고, 추진 

주체에 관한 갈등은 해소되었다. 그리고 수도권 내 화훼유통 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과천의 화

훼산업이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 LH･과천시가 화훼인 단체와 

화훼종합센터 건립 관련 양해각서(MOU) 및 '합리적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이하 토지보상 협의체)’14)를 구성하였다. LH 관계자는 “주민-LH 합동 협의체는 화

건협이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LH에서 수용한 

것이다. 향후 LH 보상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토 보상 등을 활용한 리츠 사업 활용 방법 

등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사업 전반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뉴시스, 2019년 6월 20일자). 화건협, LH 및 국토부와의 합

의뿐만 아니라 과천시는 과천화훼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15)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과천시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함께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

14) 토지보상협의체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통합 보상위원회(토지주 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하여 토지보상을 논의하는 단체이다. 

15) 류종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는 9월 25일 230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10월 14일 제정 및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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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정책집행 및 평가

정책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정책집행과 평가의 단계이다. 그러면 과천화훼단지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결정된 정책들은 잘 이행되었는가? 새로운 갈등은 없었는가? 그리고 평가와 환류

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는가?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는 과천화훼단지가 속해있는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계획안에는 11.555㎦ 규모 7,100가구 신규 공급, 화훼종합센터 

건설이 반영되어 있다. LH는 2020년 11월 22일 토지 보상계획 발표 및 보상 착수 발표하였고. 

2021년부터 개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의 집행 과정에 있어 과천화훼인들은 

기존 생산 농가 이전방안 미비, 화훼단지 내 비닐하우스당 보상을 10~13만 원으로 책정하여 보

상안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보상 집행 과정에서 합의가 필요한 쟁점은 3가지이다. 첫째, 화훼농가 이전은 개별이

주가 어려우므로 과천시와 경기도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LH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에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하였다. 둘째, 화훼종합센터에 정착하는 생산 농가에 대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 폐업하거나, 유통업으로 전업하는 사람들이 10~20% 정도이다. 셋째, 

화훼유통인들의 보상 문제이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권리금 인정이 필요하다. 비닐하우스당 

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의 권리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는 것이다.”(화훼진흥협회 이사, 2020.03.07.).

생산 농가의 이전 문제와 개발사업 착수에 따른 보상방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화건협은 단일

화된 협상 주체로서 적정한 보상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법인인 “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이하 화

훼진흥협회)”를 2020년 1월 17일 출범16)하였다. 

16) 비상대책위원회는 화건협에서 발전된 단체로서 민관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가급적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화건협뿐만 아니라 화건협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화훼인을 아우르
는 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 화훼진흥협회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LH 자문회의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비상대책위원



11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제1호(2020년 4월)

“‘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는 과천의 화훼인들이 개발사업 때문에 밀려나지 않고 새롭게 조

성될 화훼유통복합센터와 화훼기업부지 확보 등 화훼인들의 권익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끼

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므로 과천시, LH, 국토부, 경기도 등과 함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홍천 진흥협회 이사장, 2020.01.17.)”

화훼진흥협회에 참석한 시의원, 경기도의원은 생산 농가 이전 문제 및 보상안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신창현 과천시 국회의원, “그저께 경기도 관계자와 과천시 관계자가 만나 LH 생산 농가 이

전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 이재명 지사에게 건의하였다. 회의 결과 과천화훼단지 생산 농가 

이전의 경우 인근 용인, 화성지역 화훼단지 이전할 때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이 주된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 농정국장이 나서서 농가 382가구 원하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정착을 위한 적극적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화훼진흥협회 출범식 

인사말, 2020.01.17.)

배수문 경기도의원. “경기도에서는 화훼진흥협회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보상

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

다.”(화훼진흥협회 출범식 인사말, 2020.01.17)

화훼진흥협회, 시의원, 도의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LH는 화훼인들의 재

정착을 위한 화훼유통센터 건립 및 농가 이전 등 재정착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간 화훼업 관계자들은 개인 또는 단체별로 생계대책 마련 및 보상금 협상을 LH와 진행해 

왔으나 항의 및 건의 수준에 그쳐, 보다 협상력 있고 단일화된 협상 주체가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제기돼 왔다. 협회는 향후 LH 측을 상대로 화훼종합센터 건립, 용인･화성 등 인접 시군

에 대체농지 마련,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적정 보상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협회 측에서 제시한 사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후 협상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했다.”(중부일보, 2020년 1월 28일자, “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 출범…. LH와 화훼인 

갈등 풀리나”)

현재, 화훼진흥협회는 화훼종합센터 건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LH의 수용, 이전 및 보상방

회는 법적 효력이 없어 향후 협약 및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화훼진흥협회 이사 인
터뷰,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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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협상 중이다.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LH 내 부동산금융 사업처

가 담당하고 있어, 리츠 또는 PF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된다면, 공공 주도의 사업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의 사업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화훼진흥협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LH가 

기본구상안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전 및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LH는 법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화훼진흥협회는 지장물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

고 있다. 또한, 임시판매장 확보에 대한 LH의 대답과 화훼농가 이전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문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용역 결과에서 나온 예산(안)이 1조 3천억 원인데, 이 금액을 LH

가 모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츠 또는 PF 사업을 통하여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화훼

종합센터 건립이 왜곡되지 않게 하려면 화훼진흥협회, LH, 국토부, 과천시 시의원과 국회의

원 등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일정한 감독(관리) 기능까지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화훼유통인들의 평

균 1억 5천만 원의 이상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권리금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용산 참사 이후 법 개정을 통하여 합법적 장소 내에 

있는 지장물은 공식적인 구조물로 인정이 되었는데, 그중 비닐하우스는 빠져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비닐하우스가 인정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외에도 향후 화훼농가 이전 방

안에 대하여 화성시에 있는 간척지 약 100만 평이 후보지로 거론되어 협상 중이다. 사업비, 

권리금, 농가 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천시, LH 및 국토부 등의 도움이 필

요하다”(화훼진흥협회 이사, 2020.03.07.). 

결정된 정책은 집행단계에 이르러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되고 정교해지면서 미처 예상하

지 못하였던 새로운 갈등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 과천화훼단지 사례 역시 집행

단계에서 보상 문제, 임시판매장 문제, 대체 화훼농지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에서 합의하고 해

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 그러나 이 과정도 비교적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의 평가나 환류에 대한 장치들이 아직 마련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례의 전개는 앞으로도 여전히 밀접하게 주시되어야 할 연구의 대상이다. 

Ⅳ.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화

지금까지 정책과정에 따른 제도화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과천화훼단지 문제는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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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한 화

건협의 노력, 과천시, 과천시의회, 국토부, LH의 정책결정과 제도화 과정은 갈등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는 성공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과 매일같이 소통하며 공을 들이고 있고 

대부분 주민과는 협의체를 구성해 잘 진행해나가기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며 “과천화훼

단지 역시 생존권 문제로 갈등이 심했는데 합의를 보고 같이 공동 연구용역을 하기로 하는 

등 과천이 일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시스, 2019년 6월 21일자, “과천 3

기 신도시‘토지보상 논의 시작’…LH와 ‘토지보상협의체’ 구성”)

제도화 내용은 화훼종합센터 건립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지구계획의 변경, 과천시 화훼특구 

지정과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 약속, LH, 전문가, 과천시가 참여하는 “화훼산업 

민관위원회(민관위원회)”의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개정, LH･과천시가 화훼인 단체와 화

훼종합센터 건립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합리적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이하 토지보상 협의체)’를 구성한 것,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 등이다. 생업을 잃을 처지에 놓인 과천화훼인들과 국토부, LH, 과천시

를 둘러싼 갈등은 이상의 여러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에 있다.

“LH가 화훼종합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화훼종합센터 구상안을 만드는 과정은 지역 주민, 전

문가, 과천시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한 LH의 최초 사례이다. 화훼인들은 생업기반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 화훼종합센터를 건립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 LH가 화훼

종합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주된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구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운영

된 자문위원회서 화훼인들은 사업비를 제외한 전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화훼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제도화의 성공 요인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LH 법

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공식

적인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LH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개입하게 되었고,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하여 화훼종합센터 개발안에 대하여 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LH 

담당자, 2020.04.10.).

과천화훼단지의 사례의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성공 요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화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화훼종합센터 건립

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규칙과 조직으로 

제도화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일관되게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과천화훼산업 관련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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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화훼생산자, 화훼유통인, 화훼경영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

여 화건협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나아가 화건협은 화훼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공간 마련 필요

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과천시민, 과천시, LH 등의 기관은 화건협의 요구를 정책의제로 설정

하였다. 넷째,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 등 공식적 조직, 법의 개정,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하여 공

적 제도화를 이루었다. 

과천화훼단지는 화훼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합의가 없는 상태

에서 뉴스테이 개발사업을 발표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개발사업에 따라 화

훼인들은 거주지와 생업기반을 잃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였

으나,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갈등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 따라

서 향후 개발사업 실행 이전에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행에 대한 주민 동의

를 먼저 구하고, 사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갈등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

렴 및 갈등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과천화훼단지는 화건협을 

조직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터디, 월간회의, 연 1회 정기총회의 공식적인 활동과 및 

비공식적인 모임을 진행하였다. 화건협의 활동은 정관을 마련하여 활동의 범위,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의결사항, 회계 등 공동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갈등 발생 

단계에서 화건협은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요구하였으나, LH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

수하여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하였다. 향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피

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시한다면, 갈등의 심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 심화 및 완화 단계에서는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며, 정책의

제로 설정하여 법 개정, 조례 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과천 

화훼인들은 시위,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및 비공식적 만남을 통하여 갈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

였다. 지속적인 화건협의 활동을 통하여 과천시와 과천주민은 과천의 화훼산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공감하였다. 과천시장과 과천시의원은 화건협의 요구를 정부의 해결을 촉구할 정책의

제로 설정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정책의제로 발전시켰으며, 지속해서 LH 및 중앙정부 기관을 

만나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LH와 국토부는 정책의제를 수용하고, LH법을 개정하여, 화훼

종합센터를 직접 짓기로 하였다. LH는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를 의뢰하였

다. 더불어, 화훼인, 과천시, LH는 화훼종합센터의 건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위원회를 만

들어 만장일치제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견은 조정되고 공동의 목표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리고, 과천시는 조례를 만들어 화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갈등 해

소 단계에서는 합의된 결과를 수용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상 논의된 과천화훼단지 사례를 통하여 갈등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개발사업의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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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화 요소들을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갈등단계별 제도화 요소

갈등단계 제도화 방안

갈등 예방
￭ 사업 발표 및 실시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 절차
￭ 충분한 정보제공 및 사업의 당위성 설명하여 사업의 공감대 확보 절차
￭ 실질적 보상방안 제시 마련 방안

갈등 발생
￭ 주민협의체 등 주민 의견수렴, 합의를 위한 조직의 마련 
￭ 개발사업 피해에 따른 보상의 원칙, 방안, 절차

갈등 심화
￭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 개최 
￭ 협의체 등의 구성

갈등 완화
￭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등의 구성
￭ 사업 구상안 마련(전문기관 연구의뢰) 절차, 방안
￭ 특별법, 조례 등 공식적인 제도화 촉진

갈등 해소 ￭ 합의 및 결과 수용 및 사업시행을 위한 공식적인 합의안 채택의 권고, 절차 

Ⅴ. 결론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갈등은 토지이용, 기반시설, 행정 등 다양한 부문들이 엮여있어 문제가 

복잡하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의 심화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사회적 분열 및 정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이를 

위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 또는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개발정책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과천화훼단지 사례에서 나타난 갈등 양상에 따른 제도화 노력은 3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갖는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운영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갈등 해소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

다. 둘째, 지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 문제를 정책 의제화하는 것이다. 셋째, 시의회, 

과천시, LH, 국토교통부는 갈등문제에 대한 일련의 정책 결정을 하게 되고 법률변경 및 조례안

의 제정 등 공식적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기반을 만들고, 지속적

인 협의를 통해 평가 및 보완하는 것이다.

과천화훼단지 사례의 경우 초기에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여 갈등

이 발생하고 심화되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보, 주민 의견수렴, 충분한 보상방안 마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 분석: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119

련, 선제적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단계별 제도화가 이

루어진다면 공공갈등은 사전예방을 통하여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 발생 단계에서는 

주민 의견의 수렴과 협의 절차, 갈등 심화 단계에서는 이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대안의 협

의 절차, 갈등 완화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갈등 중재, 합리적 보상안의 마련을 

위한 절차, 갈등 해소 단계에서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충실한 집행과 결과의 평가와 환류에 대

한 절차 등을 갈등단계별로 제도화해 나간다면 공공갈등을 예방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갈등의 해소와 제도화는 과천 화훼협의 사례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이론에서 말하는 것

처럼 질서 있게 전개되지 않는다. 갈등의 전개와 해소, 문제의 발생, 정책 의제화-정책결정-정

책집행과 평가가 단계별로 차례로 정연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늘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다시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정책과정의 단계 내에서도 계속 반복된

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의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갈등-협의-결정 과정에 대한 분

석과 제도화까지는 연구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갈등의 전개과정과 정책과정의 단계

별 전개에 따라 각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갈등의 전개와 협의, 제

도화의 과정들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정교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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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for Public Conflicts 
Resolution: Focusing on the Gwacheon Flower Complex Development 

Case

Kim, Gyeong A & Moon, Tae 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of the Gwacheon Flower Complex Development Cas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qualitative analysis using qualitative data such as in-depth interview, literatures, 

internet data,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case. Study results show the success factors of 

the conflict resolu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s follows. First, make a joint 

consultative body to create internal rules, establish goals and find alternatives to achieve 

goals. Second, create policy agenda for conflict issues through the formation of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Third, advance formal institutionalization such as change of district 

plan, revision of law and enactment of ordinance etc. Based on the findings, several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reduce public conflicts including negotiations and 

mediation based on stakeholder participation, policymaking to prepare reasonable 

compensation plans, and conflict preventing institutionalization in each phase of policy 

process and conflict development.

  

Key Words: Institutionalization, Public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Conflict 

Resolution, Case Study, Gwacheon Flower Complex


